
2015. 06.





- i -

요  약  문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1 -

 론I.  

연구 목적 및 필요성1. 

1) 한상공회의소 . 2015.01

2) 외경 책연구원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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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 민주화  연계  역이득 공  논의를 한 가 간담회 자료에  인용함 2012.5 ‘ F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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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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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득공 도 주장의 배경과 근거II. 

무역이득공유제 주장 배경1. 

4) 출과 입 액  국내 생산 로 나   (GDP)

5) 외경 책연구원 외 한 의 경  효과 분 (2010) 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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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경 책연구원 외 한미 의 경  효과 재분 (2011) FTA․

7) 이태  외 농업분야 국내보 책 실효  고 안에  인용 (2014)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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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산 향상 경 지원 안 통개 생안 합계

존계획1) 32 24.8 4.6 25.5 0.9 87.8

추가계획 6.3 3.2 2.5 7.8 0.3 20.1

계 38.3 28 7.1 33.3 1.2 107.9

단 천 억원: 

구분 한미 한 사업 개/ EU (16 )․ 계속사업 개(5 ) 신규사업 개(13 ) 합계

존계획1) 90 4 - 94

추가계획 13 1.3 6.9 21.2

계 103 5.3 6.9 115.2

단 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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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자료 참조 201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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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득공유제와 경제이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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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원칙3. 



- 13 -

 각 분야별 대책III. FTA

와 무역 변화1.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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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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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0 2005 2010 2014 출

증가

입

증가출 입 출 입 출 입 출 입

농림 산 3,066 10,783 3,424 15,338 5,570 24,251
7,371

(1.3)

33,380

(6.4)
6.3 8.1

산 10,987 43,225 16,173 74,454 36,075 140,815
54,878

(9.6)

195,758

(37.3)
11.5 10.8

화학공업 품 15,734 16,749 29,894 28,245 51,624 44,752
70,988

(12.4)

52,625

(10.0)
10.8 8.2

라스틱 고  ,

 가죽 품
5,128 2,926 7,392 4,702 11,285 8,469

15,572

(2.7)

8,482

(1.6)
7.9 7.6

류 18,783 4,788 13,946 6,765 13,899 9,924
15,936

(2.8)

14,658

(2.8)
-1.2 8.0

생활용품 3,314 1,631 2,669 3,179 2,683 5,194
3,527

(0.6)

8,087

(1.5)
0.4 11.4

철강 속 품 11,263 12,260 22,232 28,505 38,291 46,216
46,855

(8.2)

46,719

(8.9)
10.2 9.6

계류 34,079 20,634 79,812 33,686 145,430 60,443
171,840

(30.3)

67,193

(12.8)
11.6 8.4

자 품 68,932 46,646 107,437 63,511 159,897 83,125
183,926

(32.1)

96,407

(18.3)
7.0 5.2

잡 품 980 838 1,441 2,853 1,629 2,024
1,772

(0.3)

2,206

(0.4)
4.2 6.9

합계 172,266 160,480 284,420 261,238 466,383 425,213
572,665

(100)

525,515

(100)
8.6 8.5

단 백만 달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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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FTA

효국

출 548 406 711 1,457 1,925 2,163 2,421

입 492 385 597 1,204 1,204 1,710 1,993

역액 1,040 791 1,308 2,662 3,523 3,873 4,414

체

출 4,220 3,635 4,664 5,552 5,480 5,596 5,731

입 4,353 3,231 4,252 5,244 5,196 5,156 5,256

역액 8,573 6,866 8,916 10,796 10,676 10,752 10,987

12.1 11.5 14.7 24.7 33.0 36.0 40.2

단 억 달러: , %

구분
칠対 계対 

출 입 체 역 출 입 체 역

2003 (A) 5 11 16 1,938 1,788 3,726

2013 (B) 25 47 71 5,597 5,156 10,753

B/A 5 4.3 4.5 2.9 2.9 2.9

단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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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

구분
입

2003 2013 증감 2003 2013 증감

자동차 1.6 12.8 686 동 품 5.1 16.5 222

품 0.8 2.0 140 동 2.2 16.2 645

합 지 0.5 1.7 232 지원료 0.8 2.9 257

통신 0.2 0.8 226 타 속 0.1 2.0 1,793

자동차부품 0.2 0.8 266 곡실류 0.2 1.9 1,146

철강 0.1 0.7 742   , - 1.2 -

건 산 계 0.1 0.5 495 류 0.3 1.1 250

고 품 0.1 0.5 292 화학원료 0.0 1.0 3,195

시멘트 - 0.3 - 목재류 0.2 0.9 447

화학원료 0.0 0.3 2,284 식품 0.0 0.7 2,044

체 5.2 24.6 375 체 10.6 46.6 340

단 억 달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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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4 2010 2011 2012 2013

입량

체
9,970

(100)

34,963

(100)

45,189

(100)

54,192

(100)

58,743

(100)

칠 산
8,317

(83.4)

30,894

(88.4)

39,179

(86.7)

46,597

(86.0)

47,413

(80.7)

입액

체
16.9

(100)

84.1

(100)

114.7

(100)

138.6

(100)

176.8

(100)

칠 산
13.1

(77.5)

74.6

(88.7)

99.5

(86.7)

117.9

(85.1)

144.3

(81.6)

단 톤 백만 달러: , 

단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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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단(MTI 1 )

효  개월18
(2010.9 ~2012.2)

효 후 개월18
(2012.3 ~2013.8)

출액 출액
증감률 입액 입액

증감률 출액 출액
증감률 입액 입액

증감률

농림 산 823,606
(1.0) 19.4 10,349,613

(15.7) 35.0 954,216
(1.1) 15.9 9,035,604

(14.3) -12.7

산 3,905,455
(4.7) -9.8 3,581,166

(5.4) 95.3 5,408,897
(6.0) 38.5 3,307,499

(5.2) -7.6

화학공업 품 4,620,186
(5.5) 46.6 11,778,213

(17.9) 24.0 4,977,794
(5.5) 7.7 12,428,266

(19.7) 5.5

라스틱 고
 가죽 품 

3,676,141
(4.4) 50.4 1,668,324

(2.5) 31.5 4,015,069
(4.4) 9.2 1,832,894

(2.9) 9.9

류 1,949,439
(2.3) 10.4 612,798

(0.9) 42.0 2,137,757
(2.4) 9.7 531,729

(0.8) -13.2

생활용품 694,271
(0.8) 14.4 435,455

(0.7) 20.1 967,279
(1.1) 39.3 480,625

(0.8) 10.4

철강 속 품 6,204,147
(7.4) 81.2 5,084,519

(7.7) 19.0 7,262,965
(8.0) 17.1 4,457,529

(7.1) -12.3

계류 33,019,369
(39.5) 56 17,758,978

(27.0) 21.9 39,978,580
(44.3) 21.1 16,998,412

(26.9) -4.3

자 품 28,290,369
(33.8) 7.4 13,502,360

(20.5) 18.5 23,933,070
(26.5) -15.4 13,293,963

(21.0) -1.5

잡 품 492,667
(0.6) 10 1,069,779

(1.6) 8.7 595,035
(0.7) 20.8 796,215

(1.3) -25.6

합계 83,675,650
(100) 30 65,841,205

(100) 25.9 90,230,661
(100) 7.8 63,162,737

(100) -4.1

단 천 달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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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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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입

 평균3  평균3  평균3  평균3

농림 산 201 0.4 2,726 5.3

산 3,377 7.2 5,575 10.9

화학공업 품 3,367 7.2 8,061 15.8

라스틱 고   가죽 품 1,595 3.4 874 1.7

류 1,373 2.9 991 1.9

생활용품 386 0.8 1,535 3.0

철강 속 품 2,541 5.4 3,072 6.0

계류 20,086 42.9 19,531 38.3

자 품 13,722 29.3 7,808 15.3

잡 품 205 0.4 814 1.6

합계 46,853 100.0 50,987 100.0

단  백만 달러: , %

전망과 대책2. FTA 

자동차 화
탁 ,

냉장고

컬러TV

자 인지
의류/ 자동차부품 타이어

잠‘04( ) 170 25 22 16 22 22 11

출

상

단 230 +50 27 +2 24 +2 23 +7 26 +4 24 +2 12 +1

장 340 +170 32 +7 26 +4 32 +16 37 +15 26 +4 15 +4

단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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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산  이 가드 입액이 해진 량  과할 경우 미리 해진 고 의 동  용하여 국내 농 (ASG) : ASG 

업  보 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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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 의 경  효과 분 획재 부 -EU FTA ,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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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GDP
효 후(
 10 )

소 자후생
효 후(
 10 )

생산효과 효 후  평균( 15 ) 고용
효 후(
 10 )

효 후(
 평균10 )조업 농축산업 산업

0.04% 억 달러5.10 조원0.4 억 원320△ 억 원10△ 명1,046 억 원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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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할당 로 란 부가 허용한 일  량에 해 만  를 부과하고 이를  TRQ (Tariff rate Quotas) : TRQ , 

과하는 량에 해 는 높  를 매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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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병훈 한  타결 향과 망 한  타결에 른 농업부  향과 책 한국농 경 연구원 , · FTA , · FTA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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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3. 

13) 어명근 이병훈 희 한  타결과 농업 부 의 과 한국농 경 연구원 , , , · FTA ,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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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득공  련 쟁IV. 

논쟁의 경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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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 2012. 6.13

자유무역 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조제 항  제 항을 각각 제 항  제 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항부터 제 항까지4 4 5 8 9 , 4 7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 항 종 의 제 항  제 항에 를 제 항 , 9 ( 5 ) “ 4 ” “ 4

 제 항에 로 한다8 ” .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의 이행으로 인한 제조업 서비, ④ 

스업 등의 산업별로 발생할 순이익  순손실을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의 이행으로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하여 해당 산업별로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

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지원하는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5)

제 항에 따라 환수된 재원은 동 법 제 조의 기  는 축산발 기 에 각각 납입하5 14⑥ 

도록 한다 법률안심사 소 원회 는 항을 삭제한 안을 수정 가결함.( (2012.9.24.) 6 )

정부는 제 항에 따른 조사 분석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련공공기 연구소4 · · ·⑦ 

법인 단체 민간기업 개인 등에게 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

제 조제 항  한민국 정부와 칠 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 정 을 14 1 “ ” “「 」 「

한민국과 미합 국 간의 자유무역 정 으로 년간 을 년간 으로 조 천” , “7 ” “15 ” , “1 2」

억원 을 조원 으로 한다” “3 ” .

14) 자 한 내용  부록  참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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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림 산식품 원회 체회의 는 조 항  다 과 같이  가결하 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 ‘ (2012.9.27.)’ 4 5 . ‘

 립할 에는 의 이행 로 이익이 생한 산업에 하여 해당 산업에  일  부분  부담하도록 하여 해를 입거

나 입  우 가 있는 농어업인등  지원하는 책  마 하여야 한다 로  가결하 주요  내용  이익  이.’ . ‘ ’ ‘

익 로 환 를 부담하도록 임’ , ‘ ’ ‘ ’ .

16) 이 부분   희망농업포럼에  한농연 앙연합회 손재범 사 장이 한 내용  인용하여 재구 한 것임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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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 용도에 라 보통  목 로 분류 는데 보통 는 의 용도를 특 하지 않고 일 경 에 충당하는 면 목 , 

는 의 용도를 특 하여 그 특 경 에만 충당하는 조 를 말함 조 개요 획재 부 (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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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논리2. 18)

18) 이 부분  주   희망농업포럼에  고 학  식품자원경 학과 양승룡 가 한 내용 역이득공  KREI 2015 「

쟁 과 추진 향  인용하여 재구 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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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천원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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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논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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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업의 당한 이익에 한 부담  부과는 재산권 침해  과잉 지의 원칙 등 자본주의  시장경  질 를 인 한 헌법 

원칙에 치 .

20) 효과는 당한 활동의 산 로 업  법인  등  통해 합법  용  지불하므로 추가부담  납부는 이 과 에 해 FTA , 

당함 법인 업의 당소득에 한 이 과 의  해결  해 개인출자자에 해 는 당 액공 도를 법인출자자. , 

에 해 는 입 당  익 불산입 도 등  법에 규 하는 등 부는 끊임없이 이 과 를 해결하  해 노 임. 

하나의 과 부과 상에 하여 부담  등 둘 이상의 재  부담  지우는 것  이 로 의 를 부과하는 것 로 ( ) , 

볼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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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과잉 지의 원칙 

22) 헌재 헌가 1995.11.30.[94 2]

23) 헌법 조 국민의 모든 자  권리는 국가안 보장 질 지 또는 공공복리를 하여 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37 , ②

써 한할  있 며 한하는 경우에도 자  권리의 본질 인 내용  침해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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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담  리 본법에 명시  부담  부록 의 내용 부담 리 본법  참조 2 ( )

25) 헌법  허용한계 부담 의 당화 요건 ( )

과잉 지원칙에 지 않  한 조건   1. 

특  공익사업  하여    (1) , 

객 로 한 이 있는 특 집단에 부과 어야 하고    (2) ,

부과징  부담  특 과 의 행  하여 별도로 지출 리 어야 한다    (3) .․ ․

집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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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동질  일 인과 구별 는 동질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 

객  근  과  한 이 있어야 한다    (2) .– 

집단  책임  집단에 책임  지울  있어야 한다    (3) .– 

집단  효용  집단의 이익  하여 사용 어야 한다    (4) .– 

헌재   3. 

재 충당목 의 특별부담 인 경우 어도      “ 객  근 과 집단  책임  특별부담 의 본질 인 허용요건이라고 보

아야 한다.”

책 실 목  부담 의 경우에는      “ 집단  책임 과 집단  효용  결 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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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1 : EXPORT DUTIES, TAXES, OR OTHER CHARGES

 Neither Party may adopt or maintain any duty, tax, or other charge on the export of 

any good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unless the duty, tax, or charge is also 

adopted or maintained on the good when destined for domestic consumption

제 조 수출 세조세 는 그 밖의 부과2.11 : ․

어떠한 당사국도 국내소비를 목 으로 한 상품에 하여 세조세 는 부과 을 채택하거 , ․

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하여 그러한 세․

조세 는 그 밖의 부과 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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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 도 검토V.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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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허 역조 지원의 논리  근거  경험  증거 의 논 에  인용  보 함 , 20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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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 TAA 근로자 TAA 농어민 TAA

시행 시
 역확 법1962 , 

   개1974 2002
업  동일TAA  역법2002

목

등 개 에 른 해를 입  경 주체를 지원하  함FTA 

역자 화로 매출 생산, , 

 고용이 감소한 업 

지원

역 자 화로 인한 입 

증가  생산 지 이 로 

실직한 노동자 지원

농 산  입 증가로 인해 

생산  가격이 하락하여 

소득이 하락한 농어민 지원

담당 상 부 경 청 노동부 고용 훈 청 농 부 해외농업청

지원 상 업 노동자 농어민

지원 태

경쟁  향상  한 

지원 용  업과 

부가 매칭펀드 식 로 

공동 부담

직업훈 소득지원 구직 , , 

 이사 용 건강 보험료, 

새로운 상품  시장 안 , 

사업 개  등  한 

지원 소득지원, , 

직업훈



- 50 -

27) 한 미국의 농업분야 역조 지원 도 황  시사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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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향납세제2. 

28) 균조 일본의 지 법  개 과 고향  도입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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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부자 부 액 최 모집지역 액, 

2008 33,149 72.6 도쿄, 16.4

2009 33,104 65.5 도쿄, 14.3

2010 33,458 67.0 도쿄, 16.8

2011 741,667 649.1 도쿄, 213.4

2012 106,446 130.1 도쿄, 33.8

단 억 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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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에도 실제로 년에는 억 엔 수 이던 기부 액이 년에는  2010 67 2011

억 엔으로 약 배 가량 증가한 반면 년에는 년도의 수 으로 하649 10 2012 1/5 

락하 음. 

 이러한 기부 의 불안정성은 결국 기부  산으로 추진되던 사업의 불안정성을  

높여 지속성을 떨어뜨리게 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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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과공유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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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티  내 용

평가우

과공  확인 업  공공 에 해 평가시 우

업 동 장지 에 가 부여 - ( ) 

공공 공공  동 장 평가  핵심과 로  - ( ) 5

부조달 참여우  

과공  확인 로 트를 통해 개  품과 품에 해 부조달 입찰시 

가 조달청( )
업이 과공  확인 로 트를 통해 개 한 품  납품 아 조한 품* 

품구매 격심사 계약이행능 심사 신인도 * , (0.7)

과공 과  확인 품 로 과공 과  확인 출시  - “ ” 

자재원 출연 연계
업이 과공  시행 목 로 소 업 재단에 자재원  출연할 ·

경우 동 장지 에 가 부여
출연 의 를 당해 도 법인 에  공 조 특 한법* 7% ( )

포상
과공  시행실 이 우 한 업 개인에 한 부포상·

통 표창 국 리표창 장 표창 등* , , 

로지원
과공  우 업에 한 해외동 진출 지원  확
동 역 진단 사업 업의 해외 시회 시장개척단 구매상담 등에 업과의 공동참* ( ) , , IR, 

여 지원  억원 내외 청 재단(‘14 30 , · )

공공구매

공공 이 과공 를 시행하여 재단 로부  그 과를 확인  후 의계약 가능(

의계약용 확인  )
공 업 부  계약사 규칙 조 공 업 부 이 소 업 상생  진에 * ( · 8 6 ) · ·「

한 법률 조 항에 른 과공 를 시행하여 같  조 항에 른 과공  확산추진본8 1 2」 

부로부  그 과를 확인  후  이내에 해당 탁 업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2

소 업 상생  진에 한 법률 에 라 과공  과 로 등록 어 ‘ · ’ ‘

개 에 공한 품  우 구매 상 개 품 로 새롭게 포함 ’
소 업 개 품 우 구매 도 운  등에 한 시행 칙 조 소 업 상생  진에 ( 3 ) 

한 법률 조  산업통상자원부 과공  확인  운 요 에 의한 과공  개 과 공공부8 (

로 등록 어 개 에 공한 품)

부  우R&D 

과공  도입 업 또는 해당과 에 한 과공  사 계약 체결시 산업부 R&D 

과  시 가  부여
과공  도입 업 확인   업이 주 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 에 해 과* ' '

공  사 계약  체결하여 소 업 재단에 등록한 경우· (3 )

청의 과공  사업 상용화 개 사업 에 한 과공  확인 차 간소화 R&D ( *)

과 행시 출한 구매 약동의 표 계약  등  과공 계약 로 인( · )
구매조건부 신 품개 사업 민  공동 자 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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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주요 내용

소 업 동  ·

장 자재원

동 장 자재원 리 운  통해 소 업의 연구 인 개 생산 향상 해· , , , 

외시장 진출 등 경쟁  고 안 마

자료 임치
업의 핵심 자료를 소 업 재단에 안 하게 보 함 로써 출  ·

 보  강화

동 장 인식개
공익캠페인  통해 부의 새로운 소 업 동 장 책 소개 동 장 인식개· , 

  동 장 화 확산 도 

소 업 ·

해외동 진출

업 랜드 이미지  트워크 등  활용 소 업 로개척  출 진 활동, 

 지원

탁 분쟁조·
탁거래에  생하는 분쟁 로 어 움  겪고 있는 소 업에게 분쟁조  료 ·

법률자 탁 공 거래  실시, ․

구매상담회  

구매 침 명회

국내  시회  지역별 구매상담회를 통한 구매담당자  만남의 장  공하고, 

업의 회사 등록 등록 차 평가 식 지원사업 등에 한 안내 연 회 , , , ( 5

개최)

원가 감  

공동사업

업과 사가 공동 로 컨소시엄  구 하여 단 간내에 료 가능한 원가 감 

과  행 시 과 당 최  천만원지원  5

동 장포럼 동 장  연구주 의 개   자료 확보 연 회( 3 )

구매조건부 

신 품개

사업목  국내 외 요처 업 공공  등 가 구매의사를 히고 개  안한 · ( , )

과 에 해 소 업의 개  지원  

민  공동·

자 개

부  자 업이 공동 로 펀드를 조 하여 자 업에  요로 하는 과 의 

개   품화과 에 요한 자  지원(Post-R&D)

탁 업 의회 

활 화
탁 업 의회  사 간 류  연구활동 과  행 등에 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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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여  직 이라 함  경  과를 공 할만한 직 인 사업 등  말함 .



- 65 -

한국 농어촌특별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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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과 표

1 조 특 한법 법 지 법  지 특 한법「 」ㆍ「 」ㆍ「 」 「 」

에 라 감면  는 소득 법인 취득  또는 등록에 한 등ㆍ ㆍ ㆍ

록면허 의 감면 액 의 경우는 외한다( 2 )

분의  100 20

2 조 특 한법 에 라 감면  이자소득 당소득에 한 소득「 」 ㆍ

의 감면 액
분의  100 10

3 삭 <2010.12.30>

4 개별소 법 에 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 액「 」

가 개별소 법 조 항 의 경우. 1 3 4「 」 

나 가목 외의 경우. 

분의  100 30

분의  100 10

5 자본시장과 자업에 한 법률 에 른 증권시장 로  통「 」

로 하는 증권시장에  거래  증권의 양도가액
만분의  1 15

6 지 법 조  조의 표  분의 로 용하여 11 12 100 2「 」 

지 법 지 특 한법  조 특 한법 에 라 산출, 「 」 「 」 「 」

한 취득 액

분의  100 10

7 지 법 에 라 납부하여야 할 액「 」 분의  100 20

8 종합부동산 법 에 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 액「 」 분의  1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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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세입
◦ 익월 순경 농특세 수입징수  계좌로 입 됨.

국세청분 세청분 지방세분 - , , 

수입후 징수결의

 통합계정 운

◦ 통합계정 운  농특회계 사용 부처는 지출 가능: 

농식품부 농진청 해수부 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 , , , , , 

산림청 소  농특회계 임업계정은 제외 * 

월별 자 한도

요구  승인

농특회계 소  세부사업담당자가 자 한도 요구◦

◦ 기재부  농식품부 자 총  담당자가 농특세 세입 추이를 

확인 후  세부사업별로 자 요구를 조정하여 승인  

지출행   집행
◦ 세부사업담당자 지출요구  재무 지출  승인․

◦ 집행 국고  이체( )

①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한 사업

 - 첨단기술  장애로기술 개발 농신보기  지원 출연 어항건설 그 밖에, ( ), , 산이 정하는  

사업

농림어업인 등의 ② 후생복지증진  소득 보

 - 농림어업인 건강연 보험료 농산어 의 의료서비스 개선  여성아동복지 증진 일자리  , , ․

창출 농림어업인  농작물 재해 련 소득  일부 , , 직  지원 농외소득원 개발  농외, 

소득 활동 그 밖에 산이 정하는 사업, 

농산어  ③ 교육여건 개선하여 교육기회 보장

 -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운 농림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직업훈련 등, , ․ 농림어업외 취업  

교육훈련 평생교육 그 밖에 산이 정하는 사업, , ․

농산어  ④ 지역개발  산업기반 확충

상 - 하수도정비주택개량폐기물처리 오지도서 교통지원  그 밖의 , ․ ․ ․ 생활편의 증진 등 기

생활여건 개선 농산어  정보화 농산어  거 지역, , 육성 문화복지시설 지원 교류확 , , , ․

농산어  투자유치  향토산업 휴양자원 개발 그 밖에 산이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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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 원: , %

구 분 1995 2005 2007 2010 2011 2012

농림어업 지출 규모 7.6 14.1 15.9 17.3 17.6 18.1

농어 특별 1.5 2.6 3.3 4.1 4.2 5.5

 19.7 18.4 20.8 23.7 23.9 30.4

30)  외 의 연구결과에 르면 농특 의 를 차지하는 증권거래 의 변이계 는 를 차지하는 취득 (2014) 46.4% 31.0, 22%

의 변이계 는 를 차지하는 종합부동산 는 의 변이계 를 보임 즉 체 입원의 약 가 안 이33.0, 7.5% 49.0 . , 76%

지 못한 것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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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검토 방향VI. 

방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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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구현 방안의 모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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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기부를 바탕으로 한 재단 설립 방안 검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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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최근에는 일 업의 부보다는 농 구 원들의 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 .

32) 시 자에게 택의 자 를 보장하면 특  지역이나 사업 로 부 의 용도가 편  가능 이 큼 라  부 의 사용 . 

처별 불균  부출연 로 보 하거나 부 액의 는 균 집행  해 재단이 분할  있도록 함, 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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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 치자

개인 법 부  액에 해 액공15% 

만원 이하는 액공10 100/110 

만원 과분  액공10 15% 

사업자는 만원 이상 액 손 처리10

업 소득 액 결손 의 손 처리( -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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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at.kita.net/main.screen

http://www.kati.net/dat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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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록 국회 회의록 각 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  췌한 것임 ( ) , .

34) 농림 산식품 원회 는 자 역  체결에 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 일부개 법률안 안 (2012.09.27.) ‘ ( )’ 

조 항  다 과 같이  가결 하4 5 ‘ ’ .

안 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  립할 에는 의 이행 로 이익이 생한 산업에 하여 해당 산업별로 이익( )

의 일 부분  환 하여 해를 입거나 입  우 가 있는 농어업인등  지원하는 책  마 하여야 한다.

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  립할 에는 의 이행 로 이익이 생한 산업에 하여 해당 산업에  일  부분( )

 부담하도록 하여 해를 입거나 입  우 가 있는 농어업인등  지원하는 책  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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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법제사법위원회 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2012.11.21.) (2012.09.27.) ‘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을 법안심사제 소위에 회부하기로 가결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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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안심사 소 원회는 자 역  체결에 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한 특별법 일부개 법률안 안  계속 심사하 2 ( )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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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개정안 홍문표의원 등 인( 17 )

제 조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의 수립4 ( ) ① ∼ ③ 

생  략( )

제 조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의 수립4 ( ) ① ∼ ③ 

행과 같음( )

신  설  < >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을 수립할 때  ④ 

에는 정의 이행으로 인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 

의 산업별로 발생할 순이익  순손실을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신  설  < >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을 수립할 때  ⑤ 

에는 정의 이행으로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하여 해당 산업별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

수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인등을 지원하는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 > 제 항에 따라 환수된 재원은 동 법 제 조  5 14⑥ 

의 기  는 축산발 기 에 각각 납입하도록 

한다.

신  설  < > 정부는 제 항에 따른 조사 분석을 하여   4 ·⑦ 

필요한 경우에는 련 공공기 연구소 법인· · ·

단체 민간기업 개인 등에게 조를 요청할 수 · ·

있다.

  ④ 생  략 ( )   ⑧ 행 제 항과 같음 ( 4 )

  ⑤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의 수립  변경의  

기 차 등과 · 제 항에4 따른 조사 분석의 구 ·

체 인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

령으로 정한다.

  ⑨ ---------------------------------- 

-----------제 항  제 항에4 8 ---------------

---------------------------------------------

--.

제 조 기 의 조성 정부는 14 ( ) ① 한민국 정부「

와 칠 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 정」의 발효

일부터 시작하여 년간7 총  조 천억원1 2 의 기 지

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 

한 기 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 조 기 의 조성14 ( ) -------① 한민국과 미「

합 국 간의 자유무역 정」--------------

-------------- 년간15 ---- 조원3 -------------

---------------------------------------------

생  략  ( )② ∼ ④ 행과 같음  ( )②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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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농림수산식품 원회( ) 수정의견 법제사법 원회( )
제 조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의 수립4 ( )

생  략  ( )①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어업인등의 피해에 한 보  책  1.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한 련 제도의 개  2. 

선 방안

  신   설< >

  3. 그 밖에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을 추진하 

기 하여 필요한 사항

제 조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의 수립4 ( )

개정안과 같음  ( )①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의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3. 

하여 해당 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

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

을 지원하는 책

  4. 개정안 제 호와 같음 ( 3 )

생  략  ( )③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을 수립할 ④ 

때에는 정의 이행으로 인한 제조업 서비스업 , 

등의 산업별로 발생할 순이익  순손실을 조

사 분석하여야 한다· .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을 수립할   ⑤ 

때에는 정의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하여 해당 산업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생  략  ( )⑥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을 수립할 ⑦ 

때에는 정의 이행이 농어업 생산감소  농어

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향을 미

리 조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반 하여야 ·

한다.

개정안과 같음  ( )③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을 수립할 ④ 

때에 미리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그 ·

결과를 충분히 반 하여야 한다. 

정의 이행으로 인한 제조업 서비스업 등  1. , 

의 산업별로 발생할 순이익  순손실

정의 이행이 농어업 생산감소  농어가   2.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향

  ⑧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의 수립  변경의  

기 차 등과 제 항  제 항에 따른 조사 분· 4 7 ·

석의 구체 인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인지원 종합 책의 수립  변경의 기⑤ 

차 등과 제 항에 따른 조사 분석의 구체· 4 ·

인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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